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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검토경과

Ⅱ 제출근거

Ⅲ 세입·세출예산 결산 총괄

회계별 예산현액 세입결산 세출결산 잉여금
(이월액)

합  계 762,499 760,510 452,643 307,867

일반회계 688,580 685,158 415,063 270,095

특별회계 73,919 75,352 37,580 37,772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5. 30. 거창군수

○ 회부일자 : 2019. 5. 31. 
○ 상정일자 : 2019. 6. 20.(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의안번호 :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제2019~72호)

○ 지방자치법 제134조
○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거창군재무회계규칙 제30조
○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

 1. 결산총괄(결산서 p21)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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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세입결산(결산서 p33)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미수납액

(B-C)

미수납액 처리 비율(%)

결손처분 이월 C/A C/B

계 762,499 765,091 761,080 4,581 1,389 3,192 99.7 99.4

일반회계 688,580 689,160 685,710 4,002 1,376 2,626 99.5 99.4

특별회계 73,919 75,930 75,369 579 13 566 101.9 99.2

3. 세출결산(결산서 p35)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예산성립
후증감액

(B)

예산현액

(C)=A+B

지출액

(D)

다음연도
이 월 액

(E)

보조금
반납액

(F)

집행잔액
G=C-D-

E-F

불용비율

G/C(%)

계 679,027 83,472 762,499 452,643 104,425 3,258 202,173 20.4

일반회계 613,496 75,084 688,580 415,063 98,759 3,211 171,547 24.9

특별회계 65,531 8,388 73,919 37,580 5,666 47 30,626 41.4

4. 세입ㆍ세출 처리상황(결산서 p37)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  입

결산액

(A)

세  출

결산액

(B)

결산상

잉여금

(A-B)

결산상 잉여금 세부내역

다음연도 이월액 보 조 금

반납액

순 세 계

잉 여 금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 속 비
이   월

계 760,510 452,643 307,867 55,747 28,478 12,773 4,347
206,52

2

일반회계 685,158 415,063 270,095 53,322 25,237 12,773 4,300
174,46

3

특별회계 75,352 37,580 37,772 2,425 3,241 47 3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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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반회계 결산

○ 세 입(결산서 p42)
(단위 : 백만원)      

          구 분

과  목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미수납액

(C)

미수납액처리 비율

B/A결손처분 익년도이월

계 689,160 685,158 4,002 1,376 2,626 99.4

지 방 세 수 입 28,291 26,925 1,367 147 1,220 95.1

세 외 수 입 21,817 19,292 2,525 1,229 1,296 88.4

경 상 적
세 외 수 입 8,149 8,105 43 43 99.4

임 시 적
세 외 수 입 13,668 11,187 2,482 1,229 1,253 81.8

지 방 교 부 세 248,153 248,153 100.0

조 정 교 부 금 등 21,198 21,198 100.0

보 조 금 155,950 155,950 100.0

보 전 수 입 등 
및 내 부 거 래 213,748 213,638 110 110 100.0

○ 세 출(결산서 p68)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계 688,580 415,063 98,759 3,211 171,547

의회운영위원회 976 796 180

총 무 위 원 회 372,661 203,804 7,692 1,589 159,576

산업건설위원회 314,943 210,463 91,067 1,622 1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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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 부서별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합   계 314,943 210,463 91,067 1,622 11,791

산업건설

위원회

안 전 총 괄 과 7,398 6,544 355 8 491

경 제 교 통 과 19,427 15,760 2,643 180 844

산 림 과 29,002 21,934 5,540 231 1,297

환 경 과 19,575 14,020 4,895 11 649

건 설 과 67,130 40,795 24,617 109 1,609

도 시 건 축 과 55,297 28,076 25,056 0 2,165

농업기술센터 92,931 59,574 27,961 1,083 4,313

수 도 사 업 소 23,174 22,825 0 0 349

거창사건관리사업소 1,009 935 0 0 74

6. 특별회계 결산

○ 세 입(결산서 p190)
                                             (단위 : 백만원)

          구 분

과  목

징  수
결정액

(A)

수 납 액

(B)

미수납액

(C)

미수납액처리 비율

B/A결손처분 익년도이월

계 75,931 75,353 578 12 566 99.2

공 기 업 44,454 44,394 60 12 48 99.9

의 료 보 호 기 금 816 816 0 0 0 100.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42 42 0 0 0 100.0

주 차 장 관 리 1,166 648 518 0 518 55.5

산업단지조성사업 4,679 4,679 0 0 0 100.0

수 질 개 선 6,094 6,094 0 0 0 100.0

댐주변지역지원사업 597 597 0 0 0 100.0

농 업 발 전 기 금 18,083 18,083 0 0 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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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예 산 액
전 용 금 액

비 고
감 액 증 액

 13건 10,059 259 259 　

○ 세 출(결산서 p191)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B) 이월액(C)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D=A-B-C)

계 73,919 37,580 5,666 47 30,626

공 기 업 42,610 26,755 4,363 0 11,492

의 료 보 호 기 금 818 773 30 15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42 42

주 차 장 관 리 645 185 460

산 업 단 지 조 성 사 업 5,049 2,065 447 5 2,532

수 질 개 선 6,094 5,185 827 12 70

댐 주 변 지 역 지 원 사 업 596 562 29 5

농 업 발 전 18,065 2,013 16,052

7.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현황(결산서 p253)

□ 이 용(일반회계) : 해당사항 없음(결산서 p253)

□ 전 용(일반회계)(결산서 p255) 
                    (단위 : 백만원)

 

□ 이 체(일반회계) : 해당사항 없음 (결산서 p257) 



- 6 -

 검  토  의  견

 ○ 예산 집행은 당초 예산 편성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적법하지만 여건 변화, 사업의 일부변경 등 부득이하게 예산을

집행하여야 할 경우

 ○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에 근거하여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에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상환금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비목에서 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돌발해충방제사업비 부족, 기상이변으로 발생한

저품위과 정부수매에 따른 군비부담 증가 등에 전용한 것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전용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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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계속비 결산(결산서 부속서류 p351)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당  해  연  도  집  행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합  계 32,481 13,117 19,357 7

스 피 드 익 스 트 림 타 운  조 성 1,997 1,060 937

거창 항노화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2,043 541 1,502

거 창  치 유 의  숲  조 성 사 업 2,580 1,196 1,377 7

거창 항노화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46 46

덮시골 폭포 등산로 연결사업 2,129 1,885 244

거 창  자 생 식 물 원  조 성 사 업 100 44 56

대 산 지 구 농 촌 테 마 공 원 조 성 198 198

기초생활인프라(소규모 용수개발) 2,867 2,003 864

농촌중심지활성화( 선도지구) 1,219 527 692

농촌중심지활성화( 일반지구) 15,117 3,478 11,639

권 역 단 위 종 합 개 발 2,757 1,039 1,718

마 을 단 위 경 제 ( 체 험 소 득 ) 506 313 193

마 을 단 위 환 경 ( 경 관 생 태 ) 922 787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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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  토  의  견

 ○ 지방재정법 제42조(계속비 등)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하며,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스피트익스트림타운 조성사업 등 총 16건의 계속사업비 이월

내역은 모두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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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조  직 부  문 세부사업

합       계 896,600 465,199 359,366 72,036

건 설 과

농업생산기반
시 설

한발대비 용수개발 20,000 19,606 394

농업생산기반
시 설

한발대비 용수개발 5,500 5,500

농업생산기반
시 설

한발대비 용수개발 15,000 15,000

도 로 관 리 도로유지관리 6,000 4,730 1,270

농 업 기

술 센 터

축산업육성 가축 사육환경 개선 276,000 236,606 39,395

축산업육성 가축 사육환경 개선 194,100 162,471 31,629

원 예 특 작

생산기반조성
원예특작 안정생산 40,000 40,000

과 수 산 업

생산기반 조성
과수 품질 향상 165,000 126,257 38,743

과 수 산 업

생산기반 조성
과수 품질 향상 175,000 17,500 157,500

9. 예비비 지출(결산서 p261)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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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  토  의  견

○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

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건설과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극심한 가뭄에 따른 농업기반

시설 확충에 따른 사업이고, 농업기술센터 가축사육환경개선은

폭염에 따른 선풍기, 환풍기, 동력 분무기 등 축사시설 환경개선

지원이며 과수품질향상은 폭염에 따른 시설포도원 공기배출용

환풍기 지원과 과수원 관정 지원 사업으로 예비비 집행이 타당

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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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연도 이월사업(결산서 부속서류 p373)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    수 예산현액 이 월 액 비 고

계 313 303,571 104,425

명 시 이 월 109 139,728 56,631

사 고 이 월 177 135,270 28,650

계속비이월 27 28,573 19,144

 검  토  의  견

 ○ 예산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

도록 하는 제도임.

○ 이월사유를 살펴보면 사업기간 부족, 사전절차 이행, 사업시기

미도래, 사업계획 및 설계변경, 준공시기 미도래, 사업위치 미확정,

토지보상 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됨.

○ 이월 사유와 이월 금액이 매년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는 사례로

예산 편성 시 사업에 대한 정확한 검토와 집행을 위한 효율적인

계획 수립 등의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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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금결산(결산서 p285)

           구  분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
계

(㉯=㉰-㉱)
조 성 액㉰ 사 용 액㉱

계(7종) 12,878,560 254,955 864,969 610,014 13,133,516

식 품 진 흥 기 금 66,506 17,812 25,072 7,260 84,318

중소기업육성기금 6,560,226 -13,012 91,795 104,807 6,547,214

사 회 복 지 기 금 3,376,363 112,309 161,199 48,890 3,488,672

재 난 관 리 기 금 1,026,850 119,447 540,753 421,307 1,146,297

아림예술제진흥기금 500,447 7 7,007 7,000 500,454

옥외광고정비기금 260,279 23,058 23,808 750 283,337

체 육 진 흥 기 금 1,087,889 -4,665 15,335 20,000 1,083,224

(단위 : 천원)

 검  토  의  견

○ 2018년 말 현재 기금은 7종으로 조성액은 12,878,560천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864,969천원이고, 사용액은 610,013천원으로

254,955천원이 증가되었음.

○ 기금은 조성보다는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되며 식품진흥기금,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집행이 미미하므로 향후 목적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집행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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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발  생  액

당 해 연 도 

소  멸  액

당해연도말

잔     액

합     계 4,890,180 58,870 1,065,421 3,883,629

일반

회계
학자대여금 등 4,488,826 40,474 880,474 3,648,826

특별

회계
농업발전기금 5,250 - 5,250 0

기금 사회복지기금 396,103 18,396 179,697 234,802

Ⅴ 채권액결산(결산서 P455)

○ 회계별 총괄
(단위 : 천원)

※ 채권액은 원금 + 이자 기준임.

 검  토  의  견

 ○ 전년도 말 잔액은 4,890,180천원으로 당해 연도에 58,870천원이

발생하고, 1,065,421천원이 소멸하여 2018년도 말 현재액은

3,883,629천원임. 

 ○ 채권 종류별 현황을 보면 보증금채권이 133,000천원, 융자금

채권 3,738,777천원이며, 융자사업은 상환 기일 내에 회수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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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채무액결산(결산서 p463)

Ⅶ 보조금결산(본예산)(결산서 부속서류 p79)

○ 거창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2014년도부터 채무 제로화를

달성하여 2018년도 말 현재액은 0원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수 령 액 집 행 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23,1472,083 228,406,708 176,261,260 45,117,819 7,027,629

일 반 회 계 223,877,012 220,811,637 169,812,035 44,034,732 6,964,870

특별

회계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사업 31,955 31,955 31,954 551

의료보호기금 231,589 231,589 201,532 30,057

산업단지조성사업 1,691,000 1,691,000 1,223,431 447,330 20,239

수질개선 5,640,527 5,640,527 4,992,308 635,757 12,462

※ ( )내서는 군비 부담액임.

 검  토  의  견  

○ 2018년도 보조금 수령액은 228,406,708천원으로 예산액

231,472,083천원 대비 98.6%이고, 집행액은 176,261,261천원으로 예

산액의 76.1%이며, 45,117,818천원이 이월되고 7,027,628천원을 반납

하였음.

○ 보조금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집행잔액 및 반납액이 최소

화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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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기타 검토의견

○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고, 사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임.

○ 따라서 결산서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결산에 대한 승인을 해주지

않더라도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것 이외에 이미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다만 결산승인

과정에서 공금횡령 등의 문제가 발견되면 사법기관에 고발은

가능함.

○ 또한 결산심사는 합목적성, 합리성, 합법성을 심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연도의 예산집행 및 편성을 위한 지도, 감독

예산안 심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있음.

○ 거창군 재정운용 기본방향은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와 건전재정

운영, 경제활력 회복과 지역특색에 맞는 투자전략 수립, 재정

운용 상황 공개와 주민참여 활성화로

○ 계속사업은 완공위주로 신규사업은 재원대책 마련 후 추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지역발전

전략과 지역 간 합리적 재원배분,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재정

운용 투명성과 재정관리의 실효성 확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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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총 세입액은 760,510백만원, 총 세출액은 452,643백만원

으로 잉여금은 307,867백만원임. 세입대비 40.5%가 집행하지 못

하고 이월되는 것은 재정 계획과 재원 배분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할 것임.

○ 총 세입은 760,510백만원으로 전년대비 76,559백만원(11.1%)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지방교부세 348,153백만원(36.2%)이고, 보조금 155,950백만원

(21.4%), 조정교부금 21,199백만원(3.1%), 지방세는 26,925백만원

(3.9%), 세외수입은 19,293백만원(2.8%)으로 우리군 재정은 자체

재원(7.6%)보다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 이전재원(56.8%)의

비율이 높은 편임.

○ 세출은 452,64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0,724백만원(4.7%)이

증가하였으며, 기능별로는 사회복지(20.6%), 농림해양수산(18.9%),

기타(12.4%), 국토 및 지역개발(10.18%)등의 순으로 전년대비

지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산업·중소기업(전년대비

215.8%), 보건(전년대비 124.7%), 공기업특별회계(전년대비

121.5%)이며,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에서는 계획된 사업이나 시

책들을 적기에 차질 없이 추진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다음연

도로 이월되는 잉여예산을 최소화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더

욱 더 높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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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특정 목적 및 시책추진을 위해 특정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례 등에 근거하여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말 현재 기금 조성액으로 13,133,516천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864,969천원이고, 사용액은 610,014천원으로 254,955

천원이 증가되었으나, 최근 5년간 기금조성에 비해 기금사용

의 증가율이 약 14.8%p 낮은 편으로

○ 특정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지나치게 남발

하게 되면 예산집행을 감독하고 지출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의도한 목적이 달성되면 폐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최근 시행중인 스피드 익스트림타운 조성사업을 비롯한 6건의

대형 사업들은 행정절차 이행지연, 집단민원 발생, 인근주민과의

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부진한 실정으로 계획단계에서부터 예상

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이 필요함.


